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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(산업보건과), 044-202-7738

 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0호에 따라 제조·수입·양도·제공 또

는 사용이 금지되는 석면함유제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

제2조(제조 등 금지) 누구든지 함유된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석면함유제품을 제조·수입·양

도·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.
 

제3조(규제의 효력기간 및 재검토) 이 고시는 2025년 1월 15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23년 1월 15일 전 그 타당성을

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 
 

부칙 <제2020-14호,2020.1.6.>

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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